
<<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>> 

1) 업무관리시스템 공개·부분공개 시 주의사항 확인

    - 공개여부(시민) :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

    - 열람범위(내부) : 내부직원을 통한 정보유출 가능을 안내

    - 열람제한(보안) : 엠바고 문서인 경우 원문공개 날짜를 지정 가능 안내

2)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 시 행정안전부 문서제목  

   공개여부 확인

 
    - 공개되는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,  

      아래와 같이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)가  

     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설정 가능



      ①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사항인 경우

      ② 문서제목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

         (예 :김oo의 비위사실 통보)

      ③ 문서제목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
          (예 : ooo에 대한 불시단속 계획)

      ④ 문서제목의 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공개 시  

       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

     ※ 유의 사항 

      - 문서내용이 비공개라고 해서 문서목록도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며, 

        제목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

      - 원칙적으로 제목에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

        제목 작성 시 주의요구(제목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제)

   



3) 업무시스템 개선 기능(문서기안 시 마스킹1) 기능 적용)

 

 

     ① 문서기안 시 마스킹 기능 적용 방법

        - 마스킹 표시 : 비공개부분 블럭지정 후 비공개표시 클릭

        - 마스킹 해제 : 비공개표시 부분을 다시 블럭지정 후 표시해제 클릭

※ 문서기안 마스킹 기능 적용 시 주의 사항 

      - 한글파일 등에서 문서 작성한 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옮겨서 문서 기안을 하면    

     한글파일 등에 적용한 음영표시 글자는 비공개 처리됨으로 주의

 ex) 예시문 중“ 근무시간변경 : 10:00~19:00 (흰색음영적용 한글파일문서) → 

                 → 근무시간변경**************** ”비공개 처리

1) 정보를 암호화하거나, 이미지를 자르는 등의 작업(가리기)

업무관리시스템

(문서기안 시 상단 [비공개표시, 표시해제])
→ 서울시 정보소통광장

(문서생산일 다음날 공개된 화면)

→


